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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이고 

건전한 직장생활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더불어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수 규정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임·직원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금의 정의) 본 규정에서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봉급, 

수당,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단, 여비는 제외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이라 함은 대표이사와 비상임 이사를 말한다.

  2. “직원”이라 함은 농업회사법인 로컬푸드 주식회사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또는 

근로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한다.

  5.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6.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7. “임금”이란 보수, 성과급 등 지급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8. “통상임금”이란 연봉 적용대상자는 연봉월액을 말하며, 호봉제 적용 대상자는 

기본급 및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원을 말한다. <개정 2021.03.22.>

  9. (삭제) <개정 2021.03.22.>

  10.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4조(보수 지급일) 보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하되,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06.22.>

제5조(보수지급의 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임금 구성 항목) 직원의 임금구성은 아래 항목으로 한다.

  1. 기본급

  2. 복리후생비(직급보조비, 교통비, 직책수당, 정액급식비, 특정업무수행경비 등) 

    <개정 2022.10.18., 2023.9.21., 2025.7.18.>

  3. 법정수당(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7조(통상임금의 범위)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직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급보조비, 교통비, 직책수당, 정액급식비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8조(임금의 체계) 직원들의 임금체계는 월급제로 하고 호봉제를 실시한다.

제9조(임금의 기준)  ① 해당년도 임금은“〔붙임 1〕『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직원 임금기준』 

및 『별표 2』직급별 호봉기준표”, 「별표3」공무직 호봉 기준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21.06.22.>

② 전항의 『별표 2』은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등을 반영하여 변경된 호봉표를 
대표이사에게 별도 보고한다. <개정 2018.12.27., 2021.03.22>



제10조(연봉의 적용범위) 연봉제는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 대표이사에게 적용한다.

제11조(연봉의 계산) 연봉의 계산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봉은 그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한다.

  2. 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12조(결근기간 등의 봉급)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및 무단결근자에 대하여는 그 일수만큼 

봉급 일액을 빼고 지급 한다.

제13조(직위해제기간의 봉급) 직위해제된 직원은 기본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하고, 중징계 

요구 및 형사사건 기소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직원은 기본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중징계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의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8. 12. 27., 2024.2.7.>

제14조(승진 시의 호봉 획정)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 전의 호봉보다 1호봉 감급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다만, 승진 전의 호봉이 1호봉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5조(승급)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제16조(승급ㆍ승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ㆍ승진 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    봉 : 12개월

다. 견    책 :  6개월

 ② 제1항에 따라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

급을 제한받는 경우 그 승급제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제17조(호봉의 정정) 호봉의 확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제18조(초과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직원,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휴일근무수당은 근무명령에 따라 특별히 휴일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 인정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면서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서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1시간을 공제(정규근로 

18:00 이후 1시간은 저녁식사 및 휴게시간 부여)한다.

⑤ 대표이사는 초과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초과근무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부당수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1회 적발 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 2회 적발 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3. 3회이상 적발 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⑦ 대표이사는 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대체휴무를 줄 수 있다. 

단,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적용한다.

⑧ <개정 2021.10.07., 2022.03.29., 2022.12.09.>, <삭제 2025.2.28> 

⑨ <개정 2023.06.22.>, <삭제 2025.2.28> 

제19조(연차휴가수당) ① 예산 범위에서 지급 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대표이사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20조(퇴직 급여)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방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다.

제21조(퇴직급여 지급일) 퇴직급여금은 퇴직급여금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 할 수 있다.

제22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와 임원수당 및 이사회 참석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공무를 목적으로 출장할 경우의 여비는 농업회사법인 여비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파견 직원의 보수) 공무원 신분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게 지방공무원 보수 처리 

지침의 파견수당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파견수당「별표1」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92호, 2025.7.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새로운 임금체계(호

봉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지급된 명절상여금 및 하계휴가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25년 7월1일부터는 새로운 호봉표 적용으로 명절상여금 및 하계휴가비를 별도 지

급하지 아니한다.

[붙임 1]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주) 직원 보수기준』 
<개정 2023.3.30., 2023.9.21., 2024.2.7., 2024.12.24., 2025.2.28., 2025.7.18.>

구    분 상 세 비 고

기본급

- 직급별 호봉표, 공무직 호봉표 적용
(<별표2>,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기본급 
인상은 최저 임금, 시중물가 상승률 및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을 참고하여 적용)

제

수

당

시
간
외 
수
당

연장근로수당
- 산출방법 : 초과 근무시간×통상시급×150％지급

- 지급방법 : 근무명령에 의해 매월 시간외 근무 시간에 따라 지급

 ※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 함. (주12시간 이내 지급)

휴일근무수당
- 산출방법 : 휴일 근로시간×통상시급×150％지급

- 지급방법 : 근무명령에 의해 매월 휴일근로시간을 통산하여 지급

 ※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함

야간근무수당
- 산출방법 : 야간근무시간×통상시급×50％지급

- 지급방법 : 근무명령에 의해 매월 야간 근무 시간에 따라 지급

 ※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함

연차수당 - 지급방법 :　통상시급 x 8 x 적용일수

※ 보수규정 제19조 연차휴가수당에 따름  

복

리

후

생

가족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지급함

교통비 - 월 100,000원씩 지급 

직급보조비

- 일반직에 대하여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함
 · 1급 : 월 350,000원
 · 2급 : 월 300,000원
 · 3급 : 월 250,000원
 · 4급 : 월 200,000원
 · 5급 : 월 150,000원
 · 6급 : 월 100,000원

직책수당

- 직책 부여 받은 자에 한함  
· 부지점장: 100,000원
· 팀장급(지점장) : 200,000원
· 부장 : 400,000원

정액급식비 월 140,000원 

특정업무수행경비

- 특정업무 담당자에 대해 월 80,000원 지급
* 예산 · 결산 · 계약 · 감사 · 노사 · 안전 · 보건관리업무 · 경영평가 실

무 담당 직원 (과장 또는 팀장 이하)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르며, 기관의 예산범

위 내 지급



보수규정［별표 1］

파견수당 지급 기준표 (제23조 관련)
(단위 : 원)

직    급    별 파견보조비

‘가’급 상당 또는 5급 공무원 파견자 월 700,000

‘나’급 상당 또는 6급이하 공무원 파견자 월 400,000

보수규정 [별표 2] 

2025년 세종로컬푸드㈜ 일반직 직급별 호봉 기준표   

호봉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1 2,277,510 2,407,050 2,536,600 2,666,150 2,795,690 2,925,250

2 2,297,880 2,428,580 2,559,280 2,690,020 2,820,720 2,951,420

3 2,318,400 2,450,290 2,582,170 2,714,070 2,845,950 2,977,850

4 2,339,120 2,472,200 2,605,270 2,738,350 2,871,410 3,004,500

5 2,360,030 2,494,310 2,628,570 2,762,850 2,897,120 3,031,400

6 2,381,120 2,516,630 2,652,100 2,787,570 2,923,050 3,058,540

7 2,402,410 2,539,120 2,675,820 2,812,510 2,949,230 3,085,910

8 2,423,880 2,561,820 2,699,760 2,837,680 2,975,620 3,113,540

9 2,445,540 2,584,750 2,723,910 2,863,080 3,002,250 3,141,420

10 2,467,430 2,607,860 2,748,280 2,888,710 3,029,130 3,169,550

11 2,489,490 2,631,190 2,772,870 2,914,550 3,056,260 3,197,910

12 2,511,750 2,654,750 2,797,690 2,940,640 3,083,600 3,226,570

13 2,534,200 2,678,480 2,822,740 2,966,980 3,111,220 3,255,450

14 2,556,870 2,702,450 2,848,000 2,993,530 3,139,090 3,284,610

15 2,579,740 2,726,630 2,873,500 3,020,320 3,167,200 3,314,020

16 2,602,810 2,751,020 2,899,210 3,047,380 3,195,570 3,343,710

17 2,626,080 2,775,630 2,925,170 3,074,640 3,224,180 3,373,650

18 2,649,580 2,800,480 2,951,340 3,102,180 3,253,040 3,403,880

19 2,673,290 2,825,550 2,977,760 3,129,940 3,282,180 3,434,370

20 2,697,200 2,850,830 3,004,410 3,157,980 3,311,580 3,465,140

21 　 2,876,360 3,031,300 3,186,250 3,341,240 3,496,170

22 　 2,902,090 3,058,430 3,214,800 3,371,180 3,527,490

23 　 2,928,080 3,085,820 3,243,590 3,401,380 3,559,090

24 　 　 3,113,450 3,272,630 3,431,850 3,590,980

25 　 　 3,141,320 3,301,950 3,462,580 3,623,150

26 　 　 3,169,460 3,331,520 3,493,620 3,655,610

27 　 　 　 3,361,360 3,524,910 3,688,370

28 　 　 　 3,391,460 3,556,490 3,721,410

29 　 　 　 3,421,840 3,588,350 3,754,780

30 　 　 　 3,452,490 3,620,500 3,788,410



보수규정 [별표 3] 

2024년 세종로컬푸드㈜ 공무직 호봉 기준표  

구분 기본급 비고

1호봉 2,277,510

2호봉 2,293,530

3호봉 2,309,530

4호봉 2,325,550

5호봉 2,341,560

6호봉 2,357,580

7호봉 2,373,580

8호봉 2,389,600

9호봉 2,405,610

10호봉 2,421,630

11호봉 2,437,620

12호봉 2,453,640

13호봉 2,469,650

14호봉 2,485,660

15호봉 2,501,670


